
60

애널리시스
A n a l y s i s

부당내부거래

공정위, 벤처부당내부거래제재
‘벤처길들이기?’

11개 벤처기업에 과징금 5억 4300만원 부과 … 관련기업 대부분 반발

이번에 지적된 벤처기업들의 부당내부거

래 유형에는 계열회사에 자금을 직접 지원

하면서무이자, 저리또는이자감면등의방

법을 통해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했

던 것(터보테크,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솔

루션, 오피콤, 삼지전자 등)과 재무상태가

불량한계열회사를위해예금담보를제공하

는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한 과컴퓨

터,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또 인터파크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가보다낮은가격으로발행해특수관계인

에게 매각한 사례가 지적됐고 계열회사에

대한 부동산 저가임대 및 상품·용역거래

과정에서물품납품대금을지연수령한사례

(한 과컴퓨터, 유비케어, 한국정보공학, 로

커스)도적발됐다. 

인터파크 등 강력 반발

하지만 이에 대해 벤처기업의 관계자는

“이번조치는‘벤처길들이기’조치의일환

인 것 같다”며“지적된 부당지원 유형들의

경우법적검토를통해제공됐거나당시상

황으로볼때납득이가능한경우가대부분

으로굳이문제삼지않아도될것을일부러

지적한듯한인상을준다”고주장했다. 

실제로업체별로살펴보면인터파크는지

난 99년 BW를 발행하면서 정상가격인 주

당 2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만원에 발행

해 이를 특수관계인인 이기형 인터파크 사

장에게 매각해 이 사장이 2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으나 인터파크측

은이에강하게반발했다. 

인터파크는“당시는 인터파크가 코스닥

에상장되기이전이어서자금확보에어려움

을겪고있던시기로바로4일전에8700원

의금액에유상증자를실시하고추가로BW

를발행했으나기관투자가들이인수를기피

해 이를 이기형 사장이 인수하게 됐다”며

“오히려이사장은BW를당시유상증자발

행가격인 8700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이라고주장했다. 

또이회사는“BW 발행이후코스닥에등

록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 최대주주가 평

가차익을얻은것은사실이지만신주인수권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을 대표이사가 아직까

지보유하고있으며현재주가가크게떨어

져평가차익도대부분소멸됐다”며“이러한

상황을공정위에충분히설명했으나공정위

측이받아들이지않았다”고말하고이번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한 과컴퓨터는 계열회사인 한소프트네

트가하나은행으로부터총81회에걸쳐2억

∼40억원의 운 자금을 연리 4.70%∼

9.25%로차입할수있도록자신의예금40

억원을담보로제공했고또한소프트네트에

게사무실을임대하면서임대보증금에대한

지연이자와 약정연체료를 수령하지 않았으

며임대보증금을월임대료로전환하면서낮

은전환율을적용했다는점이지적됐다. 

한 과컴퓨터는 이에 대해“자사 사옥의

경우벤처기업집적시설로지정돼있어자금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개 벤처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의시정명령과함께 총 5

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지적된 11개 벤처기업(지원업체)은 17개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총 275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으며 이러한 거래를 통해 수혜업체 등이

받은 지원금액(실제거래가격-정상거래가격)은 총 36억 5200만원이다. 공정위의 관계자는“재벌기

업의 계열사 지원양상이 벤처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며“벤처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지적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납득할 수 없

다’고반발하며일부업체들의경우이의신청을제기할뜻을보여향후처리결과가주목된다. 

취재 신종훈 기자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 기회를 주는 차원에

서 임대료를 할인해 줬다”며“또 임대보증

금 지연이자와 연체료의 경우 받으려고 노

력했지만 한소프트네트의 자금사정이 어려

워받지못한것뿐”이라고설명했다. 

공정위, 인식 부족 지적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다음솔루션의 경우

각각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 주면서 정상금

리보다4.01%∼4.74% 정도낮은금리를책

정했다는이유로각각 2800만원과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다음측은“은

행수신금리인6% 선에서자회사에대출해

준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또이러한사항은그때그때공시

를 했는데 2년이나 지난 뒤에 이를 문제삼

고있다”고불만을표시했다.

가장많은과징금을부과받은한국정보공

학은 지난해 7월 소프트웨어저작권과 프로

그램소유권등의무체재산권을계열사인엠

투소프트와아이퀵에게각각1억 2300만원

과8500만원상당액을무상으로양도한것

이지적됐다. 또이회사는이들계열사들이

자사가 임차한 사무실을 낮은 사용료를 받

고사용토록하고기타집기와비품등의자

산을 무상 사용토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해

총 2억 7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했다고공정위는밝혔다. 

그러나 한국정보공학측은“엠투소프트와

아이퀵 두 회사는 계열사가 아닌 분사기업

으로 분사기업은 2년간 지원해도 부당내부

거래가 아니라는 공정위 규정이 있다”며

“또한 지원유형이 무체재산권이고 부동산

사용료에서도실제지원규모는여타업체들

에비해크지않은데도높은과징금을부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아직 공정위로부터 정식공문을 받

기전이라뭐라말할수없으나나름대로대

응책을마련할계획”이라고덧붙 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의 반발에 대해 공정

위측관계자는“현재문제가되고있는재벌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며“벤처기업들의경우아직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자신들이

범법행위를했다는사실조차인식하지못하

고있다는점이더큰문제”라고말했다. 

한편벤처기업들이이번공정위의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식공문(의결

서)이도착한후30일이내에공정위심판관

리실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법원에행정소송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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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벤처기업별 지원성 거래규모 및 과징금

※ 공정위는 인터파크의 산출과징금이 17억 5000만원이나 법상 과징금상한선(2000. 4. 1. 이전은 과징금부과매출액의 2%, 이후는 5%,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이 2700만원이므로 2700만원

이상 부과할 수 없었다고 밝힘.

벤처기업(지원업체) 수혜업체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금액 과징금

1 한 과컴퓨터 한소프트네트 4,417 228 90

2 터보테크 넥스트인스트루먼트 873 13 5

미디어엠

3 유비케어(구 메디다스) 닥터헬프 1,336 81 31

페이지원

로커스 로커스네트웍스 452 25 17

4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

싸이더스
5,450 96 66

예전미디어

다음커뮤니케이션 투어익스프레스 1,714 41 28

5
다음솔루션

다음커뮤니케이션
6,760 145 73

투어익스프레스

6 오피콤 텔트로닉스 1,913 192 76

7 인터파크 이기형(인터파크 대표이사) 2,500 2,500 27

8
한국정보공학

엠투소프트
502 274 109

아이퀵

SJ일레콤

9 삼지전자 라미오 1,585 57 21

아이비에스넷

합 계 27,501 3,652 543


